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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

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강원도의 중

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8,674,919 8,718,509 8,649,322 8,705,251 8,988,901 43,736,902 0.90

자 체 수 입 1,729,235 1,805,069 1,877,729 1,974,707 2,081,439 9,468,178 4.70

이 전 수 입 4,937,178 5,110,284 5,011,663 5,036,060 5,200,694 25,295,878 1.30

지 방 채 382,500 173,000 170,000 170,000 170,000 1,065,500 △18.4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26,006 1,630,156 1,589,930 1,524,484 1,536,769 7,907,346 △1.40

세 출 8,674,919 8,718,509 8,649,322 8,705,251 8,988,901 43,736,902 0.90

경 상 지 출 1,882,482 1,805,122 1,787,313 1,734,293 1,824,931 9,034,141 △0.80

사 업 수 요 6,792,438 6,913,388 6,862,009 6,970,957 7,163,970 34,702,762 1.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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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

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강원도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09 313,80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1 23,73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80 279,19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8 10,872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0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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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

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
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 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강원도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203 203 - -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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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 2021. 2월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결산 비고(평가)
총 액 203 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로관리사업소 보도(주민통행로) 설치 150 0
내년 
예정

연말 평가예정

유통원예과
군 마트  특산물 
판매장 설치

10 0 ” ”

수산정책과
수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 지원
43 0 ” ”

2021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운영현황 內 포함)

□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2019. 4. 16.(임기 2년)

○ 분과: 4개(기획행정, 사회문화, 농림수산, 경제건설)

○ 인원: 75명(당연직 8명, 위촉직 67명)

    - 당연직(8명): 분과별 소관 실·국·본부장 2명

    - 위촉직(67명): 공개모집(연임 30, 신규 37) 

□ 2021년도 예산안 도민제안사업 공모  

○ 기간: 2019. 8월 ~ 2020. 5월

      ※ 2020. 6월 신청 분부터 2022년도 예산편성 시 검토

○ 대상사업: 강원도 자치사무(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주민 소득증대 등) 

               중 총 사업비 50억 원 이하 단년도 사업 

○ 제안사업 선정: 3건(총 68건 신청)

      ※ 선정절차: 부서 검토(6~7월) → 분과위원회 심의(8월) →운영위원회(9월)

    <2021년도 예산편성 요구목록>

(단위: 천 원)

제안사업명 예산요구액 부서
합  계 203

◾ 주민통행로(보도) 설치

  - 사업내용: 홍천군 화상대교~아트센터 간

              보도설치(지방도 451호선)

150

도로

관리

사업소

◾ 군마트 내 지역우수특산물 판매점 설치

  - 사업내용: 영외 군마트에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품에 대한 상설 판매코너 

              시범사업으로 추진 

10
유통

원예과

◾ 동해안권 수산물 물류비 지원

  - 사업내용: 수산물 온라인 판매 시 발생하는 배송비,

              포장비 등 물류비 지원

43
수산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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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교육 추진: 2020. 10. 5. ~

○ 대상: 도 및 시군 주민참여예산 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 있는 도민

○ 강좌: 8개(참여예산의 도입과 현재, 주민참여예산의 법과 제도 등)

 

□ 도민 의견수렴 인터넷 설문조사: 2020. 6. 22. ~ 7. 12.

○ 주요내용: 2021년 재정운영방향, 예산배분 적정성, 우선투자 희망사업 등

○ 참여방법: 강원도 홈페이지 및 네이버 설문조사

○ 참여현황: 705명(도 홈페이지 100명, 네이버 605명)

      ※ 3년간 설문조사 현황 : ’17년 1,809명 / ’18년 849명 / ’19년 2,369명  

  < 설문결과 분석 >

 ‣ 재원배분시 우선적으로 가치를 두어야 하는 분야

 -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434명, 31.9%)

 -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실현(420명, 30.9%)

   ※ 2019년: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56.9%)

 ‣ 2021년도 우선 투자분야 (중복선택)

 - 경제 및 일자리(366명, 26.6%), 보건·복지(235명, 17.1%)

   ※ 2019년: 문화관광(21.4%), 공공질서 및 안전(16.5%)

 ‣ 재정운영 축소 필요 분야 (중복선택)

 - 축제·행사성 경비(255명 37.1%), 민간보조금(206명, 29.9%)

   ※ 2019년: 축제·행사성 경비(37.6%), 민간보조금(26.4%)

 ‣ 민선7기 도정비전「평화와 번영 강원시대」실현을 위한 예산 배분의 적정성 여부: 

(매우)적정(454명, 65.8%), 보통(202명, 29.3%)

 - 적정이유: 강원도 전역 2시간대 교통망 구축(204명, 36.2%)     

             서민경제 안정과 중소기업 육성(133명, 23.6%)

 - 부적정이유: 경제성 없는 사업에 대한 예산투자(117명, 33.4%) 선심성사업 예산 투자(83명, 23.7%) 

   ※ 2019년: (매우)적정(53%), 보통(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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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강원도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개수 지표수

계 22 207 478 504 6,681,390 5,832,410 848,980

대 변 인 1 1 9 6 7,370 7,628 △257

총 무 행 정 관 1 2 6 9 80,800 107,481 △26,682

기 획 조 정 실 1 15 28 24 847,080 864,815 △17,736

재 난 안 전 실 1 7 19 10 118,296 76,407 41,889

경 제 진 흥 국 1 11 16 17 88,513 89,684 △1,171

첨 단 산 업 국 1 10 16 28 202,644 140,225 62,418

일 자 리 국 1 7 12 10 224,403 210,859 13,544

글로벌투자통상국 1 10 18 21 71,642 85,907 △14,265

문화관광체육국 1 15 30 44 295,933 293,968 1,965

보건복지여성국 1 20 26 45 2,262,201 2,060,679 201,522

농 정 국 1 11 38 47 404,989 294,961 110,028

녹 색 국 1 15 33 42 589,529 490,151 99,378

건 설 교 통 국 1 13 28 26 474,884 434,700 40,185

평화지역발전본부 1 8 15 11 144,551 141,548 3,003

소 방 본 부 1 26 76 73 673,026 342,515 330,511

의 회 사 무 처 1 1 3 3 13,793 13,543 250

농 업 기 술 원 1 13 39 36 66,939 69,307 △2,368

환 동 해 본 부 1 11 22 23 86,694 75,155 11,539

경제자유구역청 1 7 16 8 6,917 13,080 △6,164

인 재 개 발 원 1 1 6 3 5,887 5,999 △112

보건환경연구원 1 2 16 17 14,820 13,249 1,571

감 사 위 원 회 1 1 6 1 479 548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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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4.81 41.51 35.36 29.4 58.61 12.3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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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6,681,390 2,961 718 2,243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4,712,407 4,727,826 5,229,691 5,832,410 6,681,390

국외여비 총액
(B=C+D) 2,008 2,293 3,651 3,977 2,961

국외업무여비(C) 781 944 954 1,058 718

국제화여비(D) 1,227 1,349 2,697 2,920 2,243

비율 0.04% 0.05% 0.07% 0.07%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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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강원도가 2021년 한 해 동안 도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지원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 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912,800 12,777 0.2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4,337,000 4,350,000 4,786,400 5,363,998 5,912,800
행사 축제경비 13,359 16,130 19,052 21,409 12,777

비율 0.31 0.37 0.40 0.40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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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

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2021년 업무추

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등
기타

1,112 879 117 163 599 78.9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70 400 400 400 87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1년도부터 실국장 등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공시함에 따라 전년대비 

수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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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609 1,514 94.07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429 1,590 1,596 1,605 1,51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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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강원도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876 876 442 227 186 21 100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664 796 895 876 876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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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강원도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계 한도 내(B) 한도 외**

83,540 62,914 62,914 0 75.31%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

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54,770 67,536 67,763 98,011 62,914

한도 내 0 0 0 0 62,914
한도 외 0 0 0 0 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http://lofin.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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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명)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7,170 11,078,752 1,545

공무원 일 숙직비 2,038 122,330 60

☞ 강원도 본청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는 ① 복지포인트 지급, ② 종합건강검진 

지원, ③ 생명상해보험 가입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일‧숙직비는 1인당 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